
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8] <개정 2019. 6. 28.>

수수료의 상한금액(제58조제3항 관련)

부 과 대 상 상 한 금 액

1.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

  가. 상호의 변경, 대표자의 변경(법인인 경우만 해당

한다),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, 영업소 및 

화물취급소의 이전

각 건당 2만원

  나. 주사무소의 이전(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

의 이전만 해당한다)

각 건당 5천원

  다.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각 건당 3만원

(차량 추가 1대당 1만

원 추가)

2.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신고

 가. 상호, 대표자, 사무실의 이전 각 건당 2만원

 나. 삭제 <2019. 6. 28.>

3. 법 제8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

 가.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

밀검사의 시행

검사 수수료 2만5천원

 나.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의 실시ᆞ관리 

및 교육 

시험응시 수수료 1만5

천원, 교육수수료 1만5

천원

 다.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론 및 실기교육의 

실시

이론 및 실기교육 수수

료 25만원

 라.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의 발

급

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

원


